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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 송 통 신  원 회

의결 제2008-31-129호

사 건 명 (주)KT의 불법스팸 련 이용자이익 해행 에 한 

시정조치에 한 건 

사건번호 200710조사035

피 심 인 (주)KT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
표이사 남  수

주     문

1. 피심인은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

정지 는 해지 요청을 받은 화번호에 해 지연조치 는 미조치

하는 행 , 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이용약 과 

다르게 승낙을 유보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신규 화 서비스를 

제공하는 행 를 즉시 지하여야 한다.

2.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 

이내에 4단×18.5㎝ 는 5단×15㎝의 크기로 3개 앙일간지에 평일에 

1회 공표하여야 한다.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원회와 사

의를 거쳐야 한다.

3.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송하는 이용자를 효율 으로 리ㆍ감독할  

수 있도록 련 업무처리 차를 개선하여야 한다. 이때 개선내용은 

방송통신 원회와 사 의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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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  유

1. 기 사실

가. 스팸 개요

< 스팸  불법스팸의 정의 >

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

일방 으로 송 는 게시되는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의미한다.

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 진 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(이하 

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한다)을 반하여 송 는 게시되는 리목 의 

고성 정보로, 

정보통신망법은 구든지 수신자의 명시 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

리 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는 것을 지하고

수신자의 화ㆍ모사 송기기에 고성 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자는 

일부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신자의 사  동의를 받도록 

규정하고 있다.

 ※ 정보통신망 이용 진 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

     제50조 ( 리목 의 고성 정보 송의 제한) ① 구든지 자우편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 

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 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여

서는 아니된다.

     ②수신자의 화·모사 송기기에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

사 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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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1. 재화  용역의 거래 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 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 하는 

재화  용역에 한 리목 의 고성 정보를 송하고자 하는 경우

      2.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  방문 매 

등에 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권유의 경우

 

< 화를 이용한 스팸 송의 체계  유형 >

스팸 송자는 휴 화단말기나 SMS 발송 용모뎀(슈터기)  ARS 

장비 등을 이용하여 문자 는 음성 형태 등의 스팸을 무작 로 송

하고 있다.

스팸은 개인사업자 등 고주 스스로 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

문 스패머나 기업형 송 행업자를 통하여 일시에 량으로 보내는 

추세이다.

< 스팸 송 체계 >

스패머 녹음된 음성

(음성)

(문자)

One Ring

상담원 전화

단문자(SMS)

MMS

URL-SMS

통신망

수신자

화를 이용한 스팸은 주로 음성, 녹음, 원링, SMS(*1), URL(*2) 등의 유

형으로 송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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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스팸 송 유형 >

구   분 내      용 비  고

음   성 일방 으로 직  화를 연결하여 상담 등을 실시

녹   음
이동 화 등 화단말기에 음성 녹음을 장하여 이용자가 녹음을 

청취하도록 유도

원링(One Ring)
화벨이 한 번 정도 울리면 통화를 단 하고, 이동 화 등 화단

말기에 화번호를 남김으로써 통화를 유도

SMS
이동 화 등 화단말기에 고 내용  화번호를 남김  으로써 

통화를 유도
*1

URL
주로 이동 화 단말기에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고, 이용자

가 이를 르면 바로 인터넷사이트에 속 가능
*2

과거에는 주로 화정보서비스번호(060)를 이용하여 스팸을 송하

으나, 최근에는 일반 화번호를 이용해서 송하여 이용자가 의심 없

이 회신하도록 유도하는 등 고방법이나 고내용에 있어서 보다 지

능 으로 변화하고 있다. 

< 스팸 유형의 변화 >

구   분 과    거 최    근

송번호  화정보서비스(060)  일반 화, 이동 화, 국 표번호, 평생번호

통화유도  회신번호 남김  착신 환, 통화버튼 입력 후 상담원 연결

고방법  문자 고  음성 고(ARS, 직  통화), One Ring

고내용  성인채  출상담, 리운  등

송망  화계망  무선인터넷망

나. 불법스팸 송자에 한 서비스 이용제한

< 련 법령 규정 >

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 고성 정

보 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역무의 

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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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정보통신망 이용 진 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

    제50조의4(정보 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)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

     3.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고성 

정보 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

   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역무 제공의 거

부에 한 사항을 그 역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.

< 불법스팸 송자에 한 서비스 이용제한 차 >

한국정보보호진흥원(이하 “보호진흥원”이라 한다)에서는 정보통신망법 

제52조(한국정보보호진흥원)에 근거하여 불법스팸의 신고를 받고 있다. 

동 법의 취지를 반 한  정보통신부의 스팸방지 가이드라인(‘06. 3.)에 

따라 신고 받은 화번호별로 사안의 경 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

는 해지 등 이용제한을 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다.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송자에  한 

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호진흥

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.

 ※ 정보통신망 이용 진 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

    제52조 (한국정보보호진흥원) ①정부는 정보의 안 한 유통을 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

으로 추진하기 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(이하 "보호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   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     8. 분쟁조정 원회의 운 지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

     8의2. 불법 송 고와 련된 고충의 상담·처리

 ※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- ② 불법스팸 송자 이용제한 차 

    불법스팸 송자에 한 서비스 이용제한 차는 다음과 같다.

    (1)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응센터로 수된 신고건 는 Trap등을 이용하여 자체 발한 건 

 법 반사실 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한 건을 일정기 에 따라 선별

    (2) 정보통신부 장 (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 임)이 선별된 건에 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

에게 해당 스팸 송자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

    (3) 이용제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칙 으로 24시간 내 필요조치 후 한국정보보호

진흥원에 조치결과 통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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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이용제한 차 >

( 서 비 스 이 용 정 지 o r  해 지 요 청 )

스 팸 신 고

( 서 비 스 이 용 정 지 o r  해 지 요 청 )

스 팸 신 고

< 피심인의 이용약  규정 >

방송통신 원회(  정보통신부)는 동 가이드라인에 불법스팸 송자

에 한 서비스 이용정지  해지의 요건 등에 한 스팸방지 이용약

 규정을 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용  약 에 반

하도록 권고하고 있다. 

 ※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- 이용약  시 

    나. 이용신청에 한 승낙의 제한

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.

    - ‘마’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‘이용자 자격’을 상실한 이 있는 경우. 다만,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

경과한 자는 외로 합니다.

    라. 이용의 정지

  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

정지( 체 서비스 는 일부 서비스)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 

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 

    - 정통부 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
    - 량으로 스팸을 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
    - 스팸릴 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송한 경우

    - 해당 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 으나 지속 재 송한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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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마. 계약의 해지

   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  

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 

통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 으로 스팸을 송하여 정통부 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     

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
    -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

이에 따라, 피심인의 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 (이하 “이용약 ” 이라 

한다)은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송자에 한 이용정지나  해지를 요

청받은 경우 체 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

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

스팸  불법스팸 련하여 서비스를 해지 당한 자가 해지 후 1년 내

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

규정하고 있다.

 ※ 피심인(KT)의 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  

    제9조(승낙유보)

    ① 이티는 제7조 제1항에 의한 청약이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

에게 통지합니다.

     8.스팸 는 불법스팸 련하여 제35조의⑤에 의하여 이티로부터 “계약자”자격을 상실한 이  

있는 경우. 다만, 동 자격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외로 합니다.

    제23조(이용정지)

    ④ 이티는 스팸 는 불법스팸 련하여 계약자가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 

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( 체 서비스 는 일부 서비스)할 수 있으며, 그   

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 

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 1.정보통신부 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

    제35조(계약의 해제․해지)

    ⑤ 이티는 스팸 는 불법스팸 련하여 계약자가 다음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

해지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. 다만 미리 통지하는   

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     1.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 으로 불법스팸을 송하여 정보통신부 는 한국정보보호 

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
     2.스팸 는 불법스팸 련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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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피심인의 화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황

< 스팸에 이용되는 피심인의 화서비스 황 >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 받아 

시내․시외ㆍ국제 화역무, 인터넷 속역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. 

피심인의 일부 화서비스 이용자는 일반 화번호나 개인번호서비

스․ 국 표 번호서비스 등과 같은 화부가서비스 번호를 이용해 

불법스팸을 송하고 있다.

개인번호는 평생 변경되지 않는 번호(0502-YYY-YYYY, Y:0～9)를 부여

하여 이 번호로 걸려 오는 화를 자신이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주

는 서비스이며

국 표번호서비스(1588/1577-YYYY, Y:0～9)는 국 어디에서나 화

를 걸면 발신자의 국번호에 따라 사 에 지정된 화번호로 자동으로 

연결해주는 서비스이다.

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 불법스팸 송에 이용되고 있는 일

반 화서비스, 개인번호서비스, 국 표번호서비스의 매출액  가입자 

수는 아래와 같다. 

< 스팸 송 련 서비스의 매출액 등 황 >

(단  : 억원, 회선수)

구   분 일반 화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표번호서비스 합   계

매출액 51,071 32 983 52,086

가입자 19,980,273 680,259 12,118 20,672,650

 ※ 출처 : 사업자 제출자료(2007년도말 기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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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불법스팸 송자에 한 보호진흥원의 이용제한 요청 황 >

피심인이 조사 상 기간인 2006. 8. 1.～2007. 5. 31. 동안 보호진흥원 

으로부터 불법 스팸 송 이용자에 한 서비스 이용정지나 해지 등 

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< 이용제한 요청받은 황 >

구 분 일반 화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표번호서비스 합  계

이용정지 33건 - 4건 37건

해  지 1,220건 76건 2건 1,298건

계 1,253건 76건 6건 1,335건

 ※ 출처 : 보호진흥원 제출자료

2. 행 사실

방송통신 원회 시장조사과에서는 2008. 4. 22.～4. 25. 기간 동안 피심

인을 방문하여 불법스팸 송으로 인해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이

용정지  해지 요청을 받은 이용자 화번호에 한 이용제한 조치 

여부와

불법스팸 송으로 인해 해지를 당한 이용자가 1년 이내에 화 서비

스를 청약한 경우 이에 한 피심인의 승낙 유보 여부를 산자료를 

통하여 조사를 실시하 다.

< ① 불법스팸 송자에 한 이용제한 조치에 하여 >

보호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6. 8. 1.～2007. 5. 31. 

기간 동안 불법스팸 송자에 해 서비스 이용정지  해지를 요청

받고 이에 해 조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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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보호진흥원 제출 피심인 조치 내역 >

구 분 기처리 즉시
3일 

이내

7일 

이내

15일 

이내

30일 

이내

30일 

과

답변

오류
미조치 합 계

이용정지 - 27건 2건 - - - - 3건 5건 37건

해 지 29건 784건 111건 3건 - - - 271건 100건 1,298건

합 계 29건 811건 113건 3건 - - 274건 105건 1,335건

 ※ 즉시 : 당일 는 1일 이내

    기처리 : 보호진흥원의 이용제한 요청 에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경우(  : 요청일자-‘07.5.15, 

            처리일자-’07.5.10.)

    답변오류 : 장조사 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을 처리일자로 기재한 경우 등(  : 조사일자 

:‘08.4.22, 처리일자-’08.8.10.)

    미조치 : 처리일자가 락된 경우

보호진흥원의 이용제한 요청에 해 피심인이 이미 조치를 완료하 거나 

4일 이상 지연 는 미조치하 다고 답변한 건  답변오류건 총411건에 

해 조사를 한 결과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< 조사 결과 >

구  분 기처리 즉시
3일 
이내

7일 
이내

15일 
이내

30일 
이내

30일 
과

미조치 합 계

이용정지 - 3건 - - - - 1건 4건 8건

해  지 41건 327건 2건 3건 - 2건 11건 17건 403건

합  계 41건 330건 2건 3건 - 2건 12건 21건 411건

 ※ 요일이나 연휴 직  일에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심인이 조치하는데   최소

한 3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치 지연 건의 경우 수조사 상을 4일 이상 지연한 

건으로 한정함

미조치 21건  피심인의 과실로 미조치한 것이 1건, 피심인의 가입자

가 아니거나(5건)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보호진흥원이 나 에 이용제한

의 보류를 요청한 것(15건) 등 피심인의 과실 없이 미조치한 것이 총 20

건으로 악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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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한 411건 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4일 이상 지연조치(17건)  하거

나 미조치(1건)한 것은 총 18건으로서 비율은 4.38%이다.

< ② 계약자격 상실자에 한 신규 서비스 승낙 유보 여부 >

2006. 8. 1.～2007. 5. 31. 기간 동안 이용자의 불법스팸 송으로 인해 

보호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해지 요청을 받은 화번호 1,298회선  명

의가 악된 1,277회선의 명의자는 총 73명이며, 명의자별로 해지를 요

청받은 회선 수 황은 아래와 같다.

< 명의자별 해지 요청 회선수 >

 명의자 구분
100회선 

이상
31～99
회선

10～30
회선

2～9
회선 

기 타 합  계

개인명의 1명 2명 5명 17명 26명 51명

법인명의 1명 2명 1명 7명 11명 22명

합  계 2명 4명 6명 24명 37명 73명

명의가 악된 73명  10회선 이상 해지 요청을 받은 12인(법인 는 

개인)에 해 서비스가 해지된 이후 1년 이내에 새로운 화번호를 부여

하 는지를 조사한 결과

계약자 김○○의 경우 불법스팸 송으로 인하여 최  2006년 8월 2일 

0505-320-××××번에 해 서비스가 해지되었으나, 피심인은 2006년 8월 8

일 02-963-××××번 등 632 회선을 제공하는 등 총 11명에게 924회선을 

신규로 부여하 으며

이 에서 법인명의인 계약자 (주)디자인○○는 불법스팸 송으로 인

하여 최  2006년 8월 31일 02-998-××××번에 해 서비스가 해지 되

었으나, 피심인은 2006년 8월 31일 02-725-××××번 등 78회선을 제공

하는 등 총 3개 법인에게 157회선을 신규로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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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법성 단

피심인이 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송자에 한 서비스 이용 

정지나 해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화번호에 해 상당 

기간 이용제한 조치를 지연 는 미조치하거나, 

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1년 이내에 신규 화서

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스팸 송자에 한 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

행 는

불법스팸 송자들에게 계속하여 스팸을 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
함으로써 결과 으로 다수의 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

한 불편을 주고

스팸 삭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 ㆍ경제 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

과다한 스팸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하는 등 유ㆍ무형

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히 해하거나 해할 

우려가 있다. 

 ※ 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해지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기하도록 하고 

있기 때문에 불법스팸 송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된 개인 고객의 정

보는 기하여야 함 

   - 따라서, 해지된 개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불법스팸 

송으로 인해 계약자격을 상실한 개인에 해 신규 서비스의 승낙을 유보하지 

않았다고 하여 이에 한 리감독 소홀로 이용자이익을 히 해하 다고   

보기는 어렵다고 단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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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◆ 정보통신망 이용 진  정보보호에 한 법률 

 제29조(개인정보의 기)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  법률에 

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1. 제22조제1항․제23조제1항 단서 는 제24조의2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

를 얻은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  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

을 달성한 경우

 ◆ 불법스팸 송 방지를 한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방안 개선 

  o 방송통신 원회에서는 불법스팸 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해지된 개인의 정보를 정보

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함으로써 당해 개인이 다시 서비스를 청약할 경우 승낙 

유보가 가능하도록 

   - 이용약 에 성명, 주민번호, 화번호,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 있으

며, 동 정보를 해지 후 1년간 보 할 수 있음을 규정하도록 ‘08. 9.  스팸방지

가이드라인 개정

따라서 피심인의 이용제한 조치의 지연  미조치 행 와 법인 명의

의 계약자격 상실자에 해 신규 서비스의 승낙을 유보하지 않은 행

는 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( 지행 )제1항제4호를 반한 것으

로 단된다. 

 ※ 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( 지행 )

    ① 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다

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를 하거나 다른 기통신사업자 는 제3자로   하여

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
    4. 이용약 과 다르게 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히 

해하는 방식으로 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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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시정조치

가. 지행 의 지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( 지행 에 한 조치)제1항제6호에 

의거,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정지 는 해지 

요청을 받은 화번호에 해 지연조치 는 미조치하는 행 , 불법

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이용약 과 다르게 승낙을 

유보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신규 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행 를 즉시 

지토록 한다.

나.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( 지행 에 한 조치)제1항제7호에 

의거,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  

4단×18.5㎝ 는 5단×15㎝의 크기로 3개 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

하여야 한다.

이때,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 원회와 사 의를 거쳐야 한다.

다. 업무처리 차의 개선

피심인은 기통신사업법 제37조( 지행 에 한 조치)제1항제9호에 

의거, 불법스팸을 송하는 이용자를 효율 으로 리ㆍ감독할 수  

있도록 련 업무처리 차를 개선하여야 한다. 

이때, 업무처리 차의 개선내용은 방송통신 원회와 사 의를   

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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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의제기 방법  기간

피심인은 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 법 제17조  제18

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원회

에게 행정심 을 청구할 수 있다.

6. 결  론

상기 피심인의 기통신사업법 반행 에 하여 동법 제37조에 의거 

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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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 원회는 와 같이 의결하 다.

2008. 9. 25.

방 송 통 신 원 회  원 장 최 시 (인)

    원 이 경 자 (인)

    원 이 병 기 (인)

    원 형 태 근 (인)


